
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3. 1. 13.>

보상금 지급 구분표(제10조 관련)

1. 재해부상군경

상이등급별 월 지급액(천원)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(천원)

1급 1항 2,455 5급 1,280

1급 2항 2,315 6급 1항 1,168

1급 3항 2,216 6급 2항 1,075

2급 1,970 6급 3항 722

3급 1,841 7급 398

4급 1,545

2.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

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

구분 월 지급액(천원)

가. 재해사망군경의 유족

1) 배우자
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

3) 부모 또는 조부모

1,293

1,500

1,271

나.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

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

1) 배우자
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

3) 부모 또는 조부모

1,121

1,302

1,103

다.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

한 경우 그 유족

1) 배우자
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

3) 부모 또는 조부모

412

594

390

비고: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

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.


